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옥외광고물 등 관리법

시행 법률 제 호 타법개정[ 2009.10.23] [ 9636 , 2009. 4.22, ]

제 조 수수료17 ( ) 다음의 경우에는 그 허가 신청시 신고시 안전도검사시 또는 등록신청시에 각각ㆍ ㆍ

시 군 또는 자치구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. < 2001.7.24,ㆍ

2004.12.23>

제 조제 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 또는 신고1. 3 1

제 조제 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도검사2. 9 1

제 조제 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3. 11 1

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

시행 대통령령 제 호 타법개정[ 2010. 5. 5] [ 22151 , 2010. 5. 4, ]

제 조 공공시설물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26 ( ) 광고물을 표시할 수 있는 공공시설물은 다음과①

같다.

삭제1. <2008.7.9>

철도역 공항 항만 버스터미널 및 트럭터미널의 광장에 설치되어 있는 시계탑 조명탑 교2. ㆍ ㆍ ㆍ ㆍ ㆍ

통안내소 안내게시판 관광안내도 및 일기예보탑ㆍ ㆍ

3. 고속국도휴게소에 설치되어 있는 안내탑 시계탑 조명탑 교통안내소 관광안내도 및 게시판ㆍ ㆍ ㆍ ㆍ

버스승강장 택시승강장 노선버스안내표지판 지정벽보판 및 현수막지정게시대4. , , ,

그밖의 공공시설물중 시 군 구조례로 정하는 편익시설물로서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광5. ㆍ ㆍ ㆍ

고물관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정하는 편익시설물 다만 제 호부터 제 호까지의 공공. , 1 4

시설물 외에 국가등이 시책홍보 등을 목적으로 광고물등을 설치한 공공시설물은 편익시설물

로 정할 수 없다.

제 조 과태료의 부과46 ( )

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의 범위안에서 시 군 구조례로 정한다 개정4 . < 2005.6.23>④ ㆍ ㆍ

과태료의 징수절차는 시 군 자치구조례로 정한다.⑥ ㆍ ㆍ

제 조 이행강제금의 부과47 ( )

법 제 조의 제 항의 규정에 의한 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의 범위안에서 시 군 구조20 2 1 5① ㆍ ㆍ

례로 정한다 개정. < 2005.6.23>


